
예 산 총 칙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5,840,464 16,075,214

일반회계 471,549,745 14,146,492

일반회계 471,549,745 14,146,492

기타특별회계 7,654,158 229,625

주택사업특별회계 540,650 16,22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935,500 88,065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1,366 64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615,542 78,466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0,200 1,8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18,000 9,540

기반시설특별회계 1,162,900 34,887

공기업특별회계 56,636,561 1,699,09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246,491 787,39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965,070 658,95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425,000 252,750

제  2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542,406 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09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1,7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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